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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1. 공단의 개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시설공단 설치조례에 의

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주요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지하도상가 관리 1983년 번호판영치지원 2002년

공영주차장 관리 1984년 추모공원 관리 2002년

어린이대공원 관리 1986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2003년

시립승화원 운영 및 묘지관리 1987년 상수도공사감독 업무 2003년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1994년 청계천 관리 2005년

공동구 관리 1995년 문화디지털 운영 2010년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1996년 서울글로벌센터 운영관리 2013년

도로환경 관리 1997년 고척돔경기장 2015년

공영차고지 관리 2000년 장충체육관 2015년

위탁공사감독 업무 2000년 공공자전거 2016년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2001년 주차장상가시설 2016년

월드컵경기장 관리 2001년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2016년

당기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64억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결산기준 및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

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법(령), 결산기준 및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

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공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공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

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

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공단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

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

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

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항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

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대행사업관리원가에 가산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대행사

업관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까지는 수선유지자재(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자재분을 재고자산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2020년 부터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수선유지비 등

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공단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

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

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

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및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10년 ~ 60년

구     축     물 15년 ~ 40년

기  계   장  치  4년 ~ 1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공 기 구 비 품  4년 ~ 20년



구           분 내  용  연  수

수 탁 자 산(건물) 40년

수 탁 자 산(차량) 4년

수 탁 자 산(비품) 4년

공단은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

각을 하지 않는 대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하고,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도

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운휴자산감가상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시행규칙에서는 가동설비자산등에 대한 감

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원

칙에 의거 지방공기업시행규칙 개정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종전대로 4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공단은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

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

형자산 중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

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

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

음

한편, 공단의 무형자산은 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6) 수탁자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자치단체 소유의 자산) 등은 지방공기

업 결산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별

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공단은 금융자산, 재고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

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

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자

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



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

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로 회수가

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영(0) 중 가장 큰 금

액 이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

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대행사업예수금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

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대행사업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9) 종업원 급여

9.1)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교보생명보험(주)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

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2) 연차수당부채

공단은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

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근

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근무용역 

제공을 통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10) 충당부채 

공단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

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

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

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1) 수익인식

공단의 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자

체사업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임대수입, 주차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업무 

위ㆍ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 금액을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

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반납된 경우 미지급금



으로, 대행사업별로 예산을 초과한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입과 미수금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은 자치단

체의 수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단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12) 법인세등

공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

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구    분 당   기 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50,721 52,668

보통예금 36,797,867 43,745,206

소    계 36,848,588 43,797,874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39,801,635 91,832,808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6,163,401 29,380,187

합    계 182,813,624 165,010,869



4.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5,125,658 - - - 5,125,658

건물 10,580,174 - - (341,996) 10,238,178

(정부보조금) (281,300) - - 5,100 (276,200)

구축물 771,734 - - (64,699) 707,035

기계장치 1,531,974 291,367 - (880,444) 942,897

차량운반구 839,060 604,719 - (503,881) 939,898

(정부보조금) (820,775) (604,719) - 486,159 (939,335)

공기구비품 417,427 131,895 - (271,597) 277,725

합  계 18,163,952 423,262 - (1,571,358) 17,015,856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5,125,658 - - - 5,125,658

건물 10,922,170 - - (341,996) 10,580,174

(정부보조금) (286,400) - - 5,100 (281,300)

구축물 497,216 329,855 - (55,337) 771,734

기계장치 545,231 1,549,048 - (562,305) 1,531,974

차량운반구 600,102 695,510 (1) (456,551) 839,060

(정부보조금) (561,374) (695,510) - 436,109 (820,775)

공기구비품 209,981 489,991 - (282,545) 417,427

합  계 17,052,584 2,368,894 (1) (1,257,524) 18,163,952



(2) 당기 및 전기 중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수탁자산 215,750,582 37,269,079 (5,902,531) - 247,117,130

감가상각누계액 (80,004,014) - 5,902,436 (18,371,921) (92,473,499)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35,746,568) (37,269,079) 95 18,371,921 (154,643,631)

합  계 - - - - -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수탁자산 172,867,972 46,140,563 (3,257,953) - 215,750,582

감가상각누계액 (68,352,169) - 3,257,891 (14,909,736) (80,004,014)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4,515,803) (46,140,563) 62 14,909,736 (135,746,568)

합  계 - - - - -

상기  수탁자산은 2006년 이후 서울시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보유토지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시지가 장부금액 공시지가

토지 마장동 527-6 3,274,393   25,069,390 3,274,393 23,680,080

토지 홍익동 302-15 1,851,265     1,224,065 1,851,265 1,128,317

합계 5,125,658   26,293,455 5,125,658 24,808,397



5.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

재해복구보험 건물 및 구축물  1,094,962,721 2021.01.01 ~ 2021.12.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지

하도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무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상각 기말

개발비 524,967 504,392 (239,888) 789,471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상각 기말

개발비 472,539 344,408 (291,980) 524,967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상각비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7. 연구개발비 

공단의 당기 및 전기 중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연구개발비(주1) 640,348 668,260

(주1) 상기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111,735,839 96,779,025

  퇴직급여지급액 (13,724,604) (6,994,795)

  충당부채설정액 25,021,182 21,951,609

  기말잔액 123,032,417 111,735,839

  차감 : 퇴직보험예치금 (7,219,666) (7,965,747)

           국민연금전환금 (2,975) (2,975)

잔       액 115,809,776 103,767,116



9. 정산환출

(1) 당기 및 전기의 정산환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4,736,293 11,006,607

잡수익 반납액(주1) 248,250 418,623

이자수익 반납액 57,701 144,267

합       계 15,042,244 11,569,497

(주1) 2019년부터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대행사업비 정산시 각 주무부서로 

반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 및 본부사업 집행잔액 반납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대행사업비 수령액(A) 29,174,001 393,524,340 422,698,341

자체수입 등(B) 2,544,411 - 2,544,411

대행사업비 사용액(C) (30,377,253) (377,369,669) (407,746,922)

  인건비 (14,255,734) (175,381,304) (189,637,038)

  경비 (14,878,902) (173,885,754) (188,764,657)

  유형자산 - (28,102,611) (28,102,611)

  영업외비용 (1,242,617) - (1,242,617)

  법인세 등 - - -

대행사업비 미사용액(D=A+B-C) 1,341,159 16,154,671 17,495,830

이월액 순증감(E) (38,925) (3,521,130) (3,560,055)

  전기이월액 160,499 4,378,323 4,538,822

  전기이월 집행액 (160,499) (4,256,774) (4,417,273)

  차기이월액(주2) (38,925) (3,642,679) (3,681,604)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미수금 순차감(F) - 800,518 800,518

  전기이월분 당기 상계액 - (729,832) (729,832)

  당기 미수금 발생 - 1,530,350 1,530,350

대행사업비 반납액(G=D+E+F) 1,302,234 13,434,059 14,736,293

대행사업 대체(주1) (1,302,234) 1,302,234 -

기타 반납비 - 305,951 305,951

  이자 반납액 - 57,701 57,701

  잡수익 반납액 - 248,250 248,250

협의 반납액 - 15,042,244 15,042,244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대행사업비 수령액(A) 28,637,584 373,195,017 401,832,601

자체수입 등(B) 4,420,433 - 4,420,433

대행사업비 사용액(C) (30,682,845) (360,661,967) (391,344,812)

  인건비 (15,891,888) (164,916,947) (180,808,835)

  경비 (13,577,693) (167,653,361) (181,231,054)

  유형자산 - (28,091,659) (28,091,659)

  영업외비용 (1,213,264) - (1,213,264)

  법인세 등 - - -

대행사업비 미사용액(D=A+B-C) 2,375,172 12,533,050 14,908,222

이월액 순증감(E) (160,499) (4,194,683) (4,355,182)

  전기이월액 26,360 15,965,276 15,991,636

  전기이월 집행액 (26,360) (15,781,636) (15,807,996)

  차기이월액 (160,499) (4,378,323) (4,538,822)

미수금 순차감(F) - 453,567 453,567

  전기이월분 당기 상계액 - (1,628,866) (1,628,866)

  당기 미수금 발생 - 2,082,433 2,082,433

대행사업비 반납액(G=D+E+F) 2,214,673 8,791,934 11,006,607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대행사업 대체(주1) (1,413,138) 1,413,138 -

기타 반납비 - 562,889 562,889

  이자 반납액 - 418,623 418,623

  잡수익 반납액 - 144,266 144,266

협의 반납액 801,535 10,767,962 11,569,497

(주1) 2017회계년도부터 서울시의 요청으로 본부 반납액(대행사업에 대한 간접관리

비)은 각 대행사업 주무부서의 반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당기 집행된 보험료 중 2021회계연도에 대한 선급분 273,443천원은 차기이월

예산이 아니라 차후 보험료 비용 인식시점에 대행사업수입으로 매출 인식하기 위하

여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

월액(선수금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 3,642,679 4,378,323

본부사업 38,925 160,499

합 계 3,681,604 4,538,822



10. 대행사업예수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말 전 기 말

공공자전거 663,762 -

공영주차장 80,023 92,486

교통정보 - -

도로기전 3,139,180 4,978,288

도로시설물 17,018,375 19,988,602

도로환경 322,544 854,592

돔경기장 560,402 459,062

본        부 525,425 677,105

시립승화원 - 701,289

어린이대공원 7,021 -

자동차전용도로 5,816,473 380,470

지하도상가 29 -

청계천 179,940 -

추모공원 450,746 516,439

합 계 28,763,920 28,648,333

(2) 당기 및 전기 중 대행사업예수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전기이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수령액 이자 집행액 반납액

28,648,333 63,661,956 93,466 58,427,355 5,212,480 28,763,920



(전기)

(단위: 천원)

전기이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수령액 이자 집행액 반납액

29,723,394 62,629,700 120,452 61,060,760 2,764,453 28,648,333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00,000천원이며, 당기와 전기 중 자

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자본금 26,435,160 26,435,160

기타자본잉여금(주1) 2,652,928 2,652,928

합       계 29,088,088 29,088,088

(주1) 2006년까지는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수탁자산과 기타자본잉

여금에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처분손실을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

감하였으나, 2007년 중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수탁자산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던 부분을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인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계정

으로 표시하고 당해 수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수탁자산 취득보조금에서 차감하고 있

습니다.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9(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제 38(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25일 처분확정일 2021년 03월 25일

서울시설공단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3. 법인세등

공단의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소득의 22.0% (2억 미만은 11.0%)이고, 당

기 부담세액은 없습니다.

14. 포괄손익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9(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8(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 -

포괄이익 - -



15. 현금흐름표

공단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장기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29,271,811 2,078,482

한편,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16. 금융상품 

(1)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1년 1~5년 5년 이상 합  계

미지급금 - 15,044,607 - - - 15,044,607

미지급비용 2,801,104 1,977 2,053,063 - - 4,856,144

예수보증금 183,244 71,980 246,410 634,639 - 1,136,273

임대보증금 3,729,188 - - - - 3,729,188

합   계 6,713,536 15,118,564 2,299,473 634,639 - 24,766,21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1년 1~5년 5년 이상 합  계

미지급금 - 11,569,494 - - - 11,569,494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1년 1~5년 5년 이상 합  계

미지급비용 1,708,328 - 1,338,721 - - 3,047,049

예수보증금 209,475 45,269 170,285 2,318,402 - 2,743,431

임대보증금 - - 4,321,353 - - 4,321,353

합   계 1,917,803 11,614,763 5,830,359 2,318,402 - 21,681,327

(2) 유동성위험관리

공단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공단

은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사업비의 수령 및 지출에 따라 현금흐름이 관리되

며 미사용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만기 1~2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 특수관계자 공시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            칭
구 분

매         출          등 매          입          등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서울특별시
예산 내 대행사업 371,304,869 357,315,200 - -

예산 외 자금 수수액(주1) 63,755,422 62,750,152 63,639,835 63,825,213

합   계 435,060,291 420,065,352 63,639,835 63,825,213

(주1) 주석 2의 (8)대행사업예수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예산 외에 사업비를 수

령한 경우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대행사업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

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            칭

미수금 미지급금 선수금(주1) 대행사업예수금(주2)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서울특별시 6,594,495 5,793,977 15,044,607 11,569,494 5,505,563 4,769,785 28,763,920 28,648,333

(주1) 선수금 전액은 차기이월예산 및 선급금, 선급비용 관련 금액입니다.

(주2) 당기 대행사업예수금 중 525,425천원은 사업종료 후 서울시 반납예정액 입니

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내    역 당  기 전  기

장기대여금 임직원자녀학자금       2,665,484  2,857,306

18. 주요 우발상황 

(1) 당기말 현재 공단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  류  법  원 원    고 피    고 사  건  내  용 소  송  가  액 진  행  상  황

 공단이 피고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강OO 외 73명 서울시설공단 임금 222,000 (주3)

서울중앙지방법원 김OO 외 12명 서울시설공단 임금 208,000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조OO 외 255명 서울시설공단 임금 123,256 (주1)

서울고등법원 주식회사고투몰 서울시설공단 부당이득금 3,902,491 (주2)

서울동부지방법원  김OO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기) 30,010 (주2)

서울고등법원 김OO 서울시설공단 채무부존재확인 963,722 (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역지하쇼핑센터 서울시설공단 대부료반환 200,000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황OO 외 2명 서울시설공단외 2 손해배상(기) 186,000 (주1)

의정부지방법원 ㈜높빛 서울시설공단 청구이의 36,110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이OO 외 86명 서울시설공단 체불임금 427,644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OO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기) 275,198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원 서울시설공단 부당이득금 100,000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최OO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산) 50,000 (주1)



(단위 : 천원)

계  류  법  원 원    고 피    고 사  건  내  용 소  송  가  액 진  행  상  황

서울중앙지방법원 김OO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기) 201,000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홍OO 서울시설공단 채무부존재확인 31,106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이디씨종합건설㈜ 서울시설공단 공사대금 476,166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현프리몰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기) 450,000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강OO 외 144 서울시설공단 급여 등 청구의 소 290,000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시설공단 외1 구상금 230 (주1)

서울고등법원 ㈜높빛 서울시설공단 보관금반환청구의 소 700,000 (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명동역지하도상가상인연

합㈜
서울시설공단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연장 등
50,000 (주1)

합        계 9,661,861

 공단이 원고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김OO 건물인도           9,536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정OO 손해배상(기)        100,000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우리은행 지급보증금 청구        280,000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김OO 건물인도           6,837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홍OO 사용료          32,482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사단법인 한국인삼사업

전략화협의회
연체임대료 등          12,218 (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설공단 안O 부당이득반환청구          10,700 (주1)

합        계 451,773

 (주1) 당기 및 전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2) 전기와 그 이전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3) 감사보고서일(2022년 3월 17일)이전에 판결이 완료되어 종결 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공 자 명
금  액

당기말 전기말

이행지급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2,046,114 2,507,850

19.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단의 대행사업관리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 정 과 목 당 기 전 기

급여(주1) 198,713,496 186,846,754

퇴직급여 25,447,403 23,433,926

복리후생비 49,908,522 47,381,316

지급임차료 1,465,404 12,635,671

감가상각비 1,571,358 1,257,524

무형자산상각비 239,888 291,979

세금과공과 2,481,678 19,039,106

합 계 279,827,749 290,886,276

(주1)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성과급을 합한 금액입니다.


